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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된 논의의 내용은 현행 3층 행정계층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행정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현 정부의 선거공약사항인 10% 예

산절감이라는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예산‧인력‧시간적 낭비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 지금과 같은 246개의 협소한 행정구역 체제와 지방의 인구 과소화는 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떨어뜨리고 점점 광역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체제임에

는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 17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오랫동

안 큰 체계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은 어디까지나 

주민 개개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지방분권과 지

방자치의 빠른 정착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아직 논의 단계에 있

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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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일본이 추진해 온 시정촌 합병의 유형이 되던 아니

면 독일이나 일본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도주제 유형이 되던 반드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검토와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를 사전에 충

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에 맞는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이론과 

현황에 대한 고찰을 하고, 제3장에서는 해외 사례 가운데 일본의 시정촌합병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재정조치를 파악하고, 제4장에서는 일본의 

시정촌합병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황 

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황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충, 보통교부세의 비중확대, 

특별교부세의 비중축소, 분권교부세의 신설, 부동산교부세의 신설, 증액교부금과 지

방양여금의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폐지했다. 이후 종전에 지

방양여금 대상사업이었던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하고 

증액교부금을 폐지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의 객관화를 도모하 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 다. 이러한 제

도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 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

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

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 다. 지방양여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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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따라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었던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내국

세 총액의 3.3% 해당분)은 지방교부세로 포함하고, 여기에 분권교부세의 재원(내국세 

총액의 0.94%)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24%

로 상향조정되었다.

둘째, 분권교부세를 신설하 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

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2005년에 신설하 고(교부세 법정률은 내국세의 0.83%), 

2006년에는 교부세법정률을 0.94%로 인상하 다.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

으로 운 하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 된다. 

셋째,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 다. 2006년부터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 다. 그 재

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다. 종전에는 부동산보유세로서 지방세만을 과세하 으나 

2005년부터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

세하도록 하 다. 부동산교부세는 사전에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용도제한

이 없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한다.

넷째,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 및 대상사업 수요를 조정하 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

부세는 현행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6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

분의 1(9.09%)에서 100분의 4(4%)로 축소하 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 5가

지 사업유형을 대폭 축소해 재해대책수요(2%)와 지역현안수요(2%)의 2가지로 단순화

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하 다. 

다섯째, 증액교부금제도를 폐지하 다.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

정분 지방교부세액외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했던 증액교부금제도는 1992년도 

이후 도로망확충 등 국고보조금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국가재정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 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개념 정의가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연구에

서는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계층과 구역에 대한 것이 논의의 주된 대상

이었으며, 여기에 다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구역은 지리적인 개념과 법적·행정적 

개념을 함축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최길수·김 재, 2007: 249-250). 또한 이러

한 논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념과 함께 개편논의가 정치권, 국책연구기관, 학계에서 

모두 행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구역의 통합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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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관련하여 그 적정 규모를 논의하는 접근방법으로는 크게 경제적 접근, 정치행정

적 접근, 정주체계론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접근으로는 티부가설, 

오츠의 분권화의 정리, 그리고 규모의 경제론을 들 수 있다(이시원 ․ 민병익(2006).1) 

시 ․ 군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연구는 대부

분 통합의 타당성 혹은 부적절성에 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시·군통합의 긍정적인 측면 이른바 효율성을 추구하는 입장(김익식외, 1995; 정세

욱, 1998, 박희정, 1994; 임성일, 1994)과 소규모단위의 행정구역이 민주성 제고에 

이바지 한다는 견해에서 행정구역 분리의 입장이 논의되고 있다(이규환, 1994; 김안

제, 1994), 

또한 도농분리, 통합구역 설정의 바람직성에 대하여 절충적인 견해가 있다(최창호, 

1989). 한편 시·군통합 이후의 연구들은 통합목표 달성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홍준현(1997)은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공평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며, 부형근(1998)의 연구에서는 시·군통합을 통해 광역행정

에 대한 협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서는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고, 김대원(1999)은 시·군통합이 지방정부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 측면에서 통합성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동훈·정진헌(1996), 경기개발연구원(1997), 배인명외(2000)의 연구와 

최흥석·정재진(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동훈·정진헌(1996)은 시·군통합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수준 이하라고 결론짖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1997)은 행정서

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재정력 강화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하 다. 배인명외(2000)의 분석결과는 통합효과가 미비하 고, 최흥석·정재진

(2005)은 도농통합은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와 지역간 불균형 완화의 효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적 측면에서 시 ․ 군통합의 성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그 분석기법에 있어서 일정한 분석한계를 가지고 있다.(이시원 ․ 민병익, 

2006).2)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는 연

1) 티부가설은 분권화된 작은 규모의 많은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임을, 오츠의 분권화의 정리
는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해석, 하지만 비용이 같다는 가정 하에 유
도된 결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크기에 따라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비용 차
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최적의 지역규모를 유도할 수 있다. 

2) 또한 1990년대 중반 이루어진 시·군통합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 ․ 군
통합이 지방자치제와 함께 실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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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재정의 관점에서도 행정체제의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과 지

역간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지방재정의 건실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획기적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근

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요구되기도 했다(한국경제연구원 외, 

2000: 52).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이 지나치게 열악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을 확충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독립적인 자치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 1>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2008)

구분 합계 광역
지자체 수도권 시 군 자치구

합계(단체수) 246 16 66 75 86 69

해결(단체수) 115(46.7) 16(100.0) 49(74.2) 59(48.7) 20(23.3) 20(29.0)

미해결(단체수 131(53.3) 0 17(25.8) 16(21.3) 66(76.7) 49(71.0)

지방세(억원) 435,497 305,018 260,646 87,890 16,259 26,331

인건비(억원) 105,113 28,333 38,419 32,544 19,144 25,093

인건비/지방세
(%) 24.1 9.3 14.7 37.0 117.7 95.3

주: 1. 수도권 지자체수는 광역지자체 본청을 제외한 수치를 말하는 것임

  : 2. 수도권 지방세와 인건비는 시도본청과 시·군·구를 합산한 금액임

: 3. 인건비 비율이 100%이상 나오는 것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 김용창(2008:590) 행정자치부(2008) 재인용

그러므로 행정체계를 개편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재

정력과 재정자립도의 개선 가능성이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울러 시 ․ 군통합의 효과를 교란시키는 허위효과를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
행연구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기법을 채택하지 못한 분석방법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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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선호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정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한다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도 약화된다. 따라서 현

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규모 및 유형은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도주제와 시정촌 합병 두 가

지의 행정체제개편을 모두 다루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시정촌 합병 사례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가진 우리나라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편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지방행

정체제 개편이라면 연구는 당연히 지역간 재정력 격차 등이 충분히 고려된 후에 체제

개편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 가운데 어느 정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

가 100% 이상인 자치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 지수가 30%에 

못 미치며, 10% 미만인 경우도 있다.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이전제도의 문제점

1) 지방행정계층구조 현황 및 재정관련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구조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의 2원적 운 을 해오고 있다. 즉, 전국의 행정구역 및 조직은 특별시·도 - 

시·군·구 - 읍·면·동으로 3층제의 행정구조를 형성하 으며, 자치계층은 광역자

치단체로서 도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읍·면의 2구조를 이루었고, 서울특별시에 대

해서만 대도시인 동시에 수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층제로 하 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행정 계층구조는 <표 2>과 같다. 

3) 또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개편기준에 대한 집단별 평가에서는 대학교수는 편의 생활
을,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은 재정균등화를, 행정부공무원은 행정능률성을 연구기관은 편의
생활 등을 우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5가지 기준 중 재정균
등화는 4번째 순위에 올라 타 기준보다 낮은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
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에서 재정과 관련한 부분은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선행연구에서는 편의생활, 주민참여, 행정능률성, 재정균등화, 공동체의식 등의 우선 순
위의 결과를 얻었다(최길수, 김 재, 2007: 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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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행 지방자치행정 계층구조

지역구분 자치계층 행정(비자치)계층

도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2계층(특별시·광역시- 자치구) 1계층(동)

인구 50만 이상의 시 2계층(도-시) 2계층(구-동)

인구 50만 미만의 시 2계층(도-시) 1계층(동)

도농통합

지역

광역시 2계층(광역시-군) 1계층(동·읍·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 2계층(도-시) 2계층(구-동·읍·면)

인구 50만 미만의 시 2계층(도-시) 1계층(동·읍·면)

농촌지역 군 2계층(도-군) 1계층(읍·면)

자료: 이규환(2008: 21-5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미래도

시포럼 주체 세미나 발표자료집. 

이와 같은 광역시와 도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기존의 연구인 강병수·이찬원

(2005), 홍준현(2000), 임석회(1994), 유재원(1997)들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시와 잔여 도부의 불균형 발전, 둘째, 광역시로 전출하는 인구가 늘어 

도가 공동화되는 문제이다.

이승종(2008)은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통합 

전에 최소 11.29백만원(대구), 최대 37.99백만원(울산), 평균 18.87백만원이었으나, 

통합 후에는 최소 15.98백만원(경기), 최대 20,50백만원(충남), 평균 17.92백만원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광역정부간 생산액의 편차가 축소되어 균형발전의 

토대가 강화되고, 1인당 지방세 징수액에 있어서는 통합 전 최소 55만원(전남), 최대 

98만원(경기), 평균 73만원에서, 통합 후에는 최소 58만원(전남), 최대 94만원(경기), 

평균 74만원으로 증가하 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광역정부간 세수편차도 축소되어서 

균형발전에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는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역시와 도간 통합은 당연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면적, 인

구, 지역생산, 지방세수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며, 절대적 규모의 향상 뿐 아니라 

통합된 광역자치단체 간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4)(이승종, 2008:12)

4) 하지만 지역의 전통성, 지역성, 고유성 등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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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내 총생산 및 재정력 변화

(단위: 백만원)

지역내 총생산* 지방세 징수액

광역시 폐지 전 광역시 폐지 후 광역시 폐지 전 광역시 폐지 후

총액 1인당 총액 1인당 총액 1인당 총액 1인당

인천광역시 41,012,262 15.63
216,174,786 15.98

1,945,257 0.74
12,665,935 0.94

경기도 175,162,524 16.06 10,720,678 0.98

부산광역시 47,983,890 13.28

147,192,961 18.69

2,579,278 0.71

5,839,476 0.74울산광역시 41,500,523 37.99 943,585 0.86

경상남도 57,708,548 18.19 2,316,613 0.73

대구광역시 27,928,390 11.19
85,374,022 16.47

1,659,771 0.66
3,458,498 0.67

경상북도 57,445,632 21.37 1,798,727 0.67

광주광역시 19,149,887 13.60
60,156,355 17.95

885,554 0.63
1,946,198 0.58

전라남도 41,006,468 21.11 1,060,644 0.55

대전광역시 19,454,776 13.27
70,530,100 20.50

1,080,507 0.74
2,631,524 0.76

충청남도 51,075,324 25.87 1,551,017 0.79

평    균 52,675,293 18.87 115,885,645 17.92 2,412,876 0.73 5,308,326 0.74

변이계수 0.81 0.41 0.56 0.10 1.17 0.16 0.82 0.18

자료 : 이승종(2008:11) 재인용.

2)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감소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사

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하

나의 단일계층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교부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국가보조금의 확보

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층제 도지사 중심의 지방정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며, 나아가 계층구조 축소로 발생하는 예산을 보조금 확보의 

종자돈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전재원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대안은 일본의 사례에서 찾고자 한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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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시정촌합병과 재정조정제도

1. 일본의 시정촌 합병

우리나라는 아직 구역 개편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 문제점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나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의 변화를 가져왔던 제도는 

지금까지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 일부 행정구역 경계조정, 읍면동 기능전환과정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시·군 통합 내역은,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써 인

구와 면적이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

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지방행정 간 통폐합으로 인한 재정조정제도

에 대한 논의는 보기 드문 것이 현 상황이다.5) 

이에 비해 오래전부터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 및 이에 따른 재정적 제도 개선을 추

진해 온 일본에서는 그 유형 또한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1936년 임시 정촌(町村)재정

보급금이 시행되었고, 1948년 지방배부세를 거쳐 1950년 지방재정평형교부금제, 

1954년부터 지방교부세제도로 개편 운 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점차 확충되어 당초에는 국세 3세(稅)의 일정률이었으나(당초 20%에서 32%로 개정), 

1988년에는 양여세분을 제외한 소비세액의 24%와 담배소비세수의 25%가 그 재원으

로 추가되었으며 교부세의 배정방법도 세분화되어 왔다. 1997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

설됨에 따라 소비양여세제는 폐지되고 교부세 재원으로는 소비세액의 29.5%로 상향

조정하 다.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문제는 특히 지방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도의 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는 논리의 하나로서, 거시적 수준에서의 재정의 효율화

를 높일 수 있다. 인구규모가 작은 시정촌의 경우 규모가 작아지면 주민 1인당 행정

비용이 높아지는 스케일 디메리트(demerit)가 발생한다. 이 스케일 디메리트를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이 추진되었다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폐합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통폐합 직후 5년 정도는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폐합지원근거에 의해 「신규사업」이나 「보충사

업」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합병의 규모 메리트(scale merit)가 발생하는 것은 25년

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일부 지역의 통폐합 중 대두된 사례 

및 외국의 기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임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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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년 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통례이다. 

일본의 한 사례로 주민기본대장 인구 합계가 67,796명인 교토부(京都府)의 6정촌

(미네야마초(峰山町), 오미야초(大宮町), 아미노초(網野町), 단고초(丹後町), 야사카에

초(彌榮町), 구미하마초(久美浜町)가 시정촌 합병으로 하나의 시를 구성하 는데, 인

구 67,722명의 후쿠치야마시(福知山市)와 비교하면 <표 4>과 같다. 

<표 4> 시정촌 합병과 재정규모 

인구 세출규모(천엔) 보통지방교부세액(천엔)

  합병시 67,796 33,239,879 (합산) 10,145,434 (합산)

후쿠치야마시

(福知山市)
67,722 29,069,943 4,453,255

자료 : 1998년도 「시정촌별 결산 상황조」로부터 작성. 

세출규모는 새롭게 합병한 시정촌이 14.3% 정도 크며, 새롭게 합병한 시정촌의 보

통지방교부세는 2.28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출규모의 상대적 크기가 스

케일 디메리트(demerit)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합병

효과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직의 급여나 위원의 보수 등은 

즉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합병 시정촌은 교부세 합병 산정 특례가 끝나는 10

년 후를 목표로 경상경비 중심으로 1998년도 대비 15%정도의 세출규모 감축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정촌 통폐합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축에 대

한 압박은 불가피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감소의 정도는 세출의 합산액에서 

연율로 1∼2%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정확히 절반이라고 하

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11년에서 15년 후에는 이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것은 합병 당초의 건설 사업에 

따른 후년도 부담의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합병에 따른 또는 합병을 지원하는 재정조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합병 시정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재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특별교부세에 의한 지원을 들 수 있다. 합병 년도 또는 그 다음 해부터 3년 동

안에 걸쳐 특별교부세를 신규로 교부한다.(2005년까지 합병한 시읍면에 대하여) (폐

지) 이 내용을 보면, (1)합병에 의한 커뮤니티 시설정비, 종합교통계획 수립 등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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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역 조성, (2)공공요금의 격차시정(是正)을 위한 정책 비용, (3)공채비용 부담 격

차시정(是正), (4)토지개발 공사의 경  건전화 등의 수요에 대한 포괄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10만명 12억엔, 5만명 9억엔, 1만명 6억엔의 교부세를 배분한

다. 둘째, 특별교부세에 의한 조치 가운데 두 번째로 합병 이행경비에 대한 지원이

다. 합병 전에 전산처리시스템을 통일하기 위한 경비에 대한 지원이 된다. 셋째, 보

통지방교부세 산정의 특례이다. 합병 후 10년 동안은 합병 이전의 보통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그 후 5년 동안은 격변완화조치를 받게 된다. 격변완화조치는 통합으로 인

해 보통지방교부세의 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

다. 「신합병특례법」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 합병에 대해, 그 날이 속한 연도 

및 이후 9년 동안, 2007년도와 2008년도의 합병에 대해서는 그 해년도 및 이후 7년 

동안, 그리고 2009년도의 경우는 그 연도 및 이 후 5년 동안에 대해서, 합병산정체

(合倂算定替)6)를 적용하고, 그 후 5년도에 대해서 격변완화조치기간으로 6년째 되는 

연도부터 통합산정(一本算定)하게 된다.

넷째, 마을만들기를 위한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조치이다. 합병 후 10년 동안은 새

로운 시정촌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필요한 건설사업에 합병특례채를 충당하게 된다. 

사업비의 95%에 기재(記載)를 인정하고, 원리상환금의 70%를 보통지방교부세의 기준

재정수요액에 산입한다.(폐지) 국가의 신시정촌합병지원 플랜에 있어서 합병 전에 필

요한 사업 및 합병 시정촌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조치를 행하게 되

는데, 이것에 근거해서「합병특례사업추진요강」이 책정되어 있고, 상기사업에 드는 

기채조치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 요강 중에 합병 전에 필요한 사업 및 합병 후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합병추진채(충당율 90%)를 충당

할 수 있고, 그 원리상환금의 40%(행정 비용의 합리화 효과 발현과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가 다음 연도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입된다. 한편, 2010

6)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 공공단체마다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게 되고,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상회하는 금액, 즉 재원부족액에 따라서 교부된다. 시

정촌합병이 이루어졌을 경우, 규모의 이익(scale merit)에 의해 여러 가지 경비 절약이 가

능하게 되지만 합병에 의한 경비 절감은 합병 후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합병한 직후 하나의 시정촌으로서 보통교부세가 산정되게 되면, 규모의 이익(scale 

merit)에 의한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을 전제로 기준재정수요액수가 산정되게 되고 통상은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하여 결국 교부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한 시정촌의 재정

운 에 지장이 없도록 합병신법 제17조 제2항에, 적용 기간은 단축되어 있으나 구합병특례

법과 같이 「합병산정체(合倂算定替」제도를 마련하고 합병년도와 그해에 이어 5개년도부

터 9개년도는, 합병전의 시정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보통교부

세액을 보장하고, 그 후 5년간 보장액수를 체감시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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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31일까지 합병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후 원리상환금에 대

한 교부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병추진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상 대상 시정촌 구역에서 

구상 대상 정촌(町村)(일부사무조합 및 광역연합을 포함)이 연락 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로서 ①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방단독사업, ②

「시정촌합병 지원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에 정해진 정비계획,  <시정촌도분>에 해

당되는 시정촌도로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 ③「시정촌합병 지원지역 공공네트워크 정

비 사업에 대해서」에 정해진 정비계획대상인 공공네트워크정비 보조사업 등이다. 또

한 구상에 근거하여 합병한 시정촌이 합병시정촌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보조

사업 또는 지방단독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①구 시정촌상호

간 도로·교량·터널 등 (농도, 임도 포함), ②전산시스템 통합, 지역인트라넷, ③화

장장 및 제사장, ④본청사 등 소방방재시설, ⑤보육소, 육아지원시설 등, ⑥그 외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기존의 공용시설을 폐지하고 

시행하는 통합시설 건설 등, 시정촌 합병에 의한 행정비용 합리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도도부현 사업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이 수행하는 합병 시

정촌의 통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로사업이 대상이 된다. 원칙은 1합병 시

정촌에 대해 1사업인데 지리적조건, 인구밀도, 합병관계시정촌수, 합병 경위, 그 외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섯째, 새로운 시정촌 진흥을 위한 

기금에 충당하는 합병특례채로, 충당율 95%, 원리상환금의 70%를 교부세 조치하게 

된다(폐지). 여섯째, 보통지방교부세의 합병 보정에 의한 포괄적 재정조치를 들 수 있

다. 이것은 기본구상 등의 책정이나 개정, 시스템 통일, 네트워크 정비와, 행정수

준·주민부담 수준의 격차시정(是正)이 대상이 된다. 일곱째,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수행하는 합병지원책에의 재정조치이다. 도도부현(都道府縣)이 합병 시정촌에 교부하

는 보조금, 교부금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배분한다. 여덟째, 합병협의회의 부담금, 

계발 사업에의 특별교부세 조치이다. 마지막 아홉째, 도도부현(都道府縣)이 행하는 합

병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운조성사업에의 보통교부세 조치를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를 근거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후쿠오

카현(福岡縣)에서는 현(縣)의 시정촌 합병지원 플랜에 근거하여 합병신법 하에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시정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 단독의 재정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시정촌합병지원특례교부금」의 교부이다. 합병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전산 시스템 통합이나 청사 개수 등의 사업에 대해서 합병 관계 시정

촌이나 합병 시정촌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부금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 1만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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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소규모 단체를 포함한 합병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합병 후의 마을만들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교부금의 가산을 하기도 한다. 둘째 시정촌진흥자금의 활용이

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의 장기보유 토지나 공 기업의 불량채무가 대상지역에 있어

서 합병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을 경우에 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정촌진흥자금

을 활용하게 된다. 셋째, 과소(過疎)대책사업에 향을 미치는 지방채의 취급에 있어

서의 배려이다. 합병 관계 시정촌 및 합병 시정촌의 자립 촉진을 꾀하기 위해서 해당 

시정촌이 노력하는 과소(過疎)대책사업에 대해서 과소(過疎)채의 중점적 배분을 추진

하는 등의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①특별지방교부세 교부, ②합병특례채의 활용, ③보

통지방교부세의 합병산정체 및 원리상환금의 수요액 산입, 그리고 합병보정 등이다. 

이 중에서 강력한 것은 보통지방교부세의 합병산정체로 구성 시정촌마다 보통지방교

부세를 산정하고 합산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이 특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이 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 조치는 목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현금에 의한 지원조치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병 준비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 조치가 상술한 둘째, 여덟

째, 아홉째 등에서와 같이 구성되는 것이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미 합병

을 추진한, 모리오카시(盛岡市), 기타카미시(北上市), 미토시(水戶市), 히타치나카(ひ

たちなか市), 가시마시(鹿嶋市), 아키루노시, 이이다시(飯田市), 사사야마시(篠山市)의 

2000년도의 합병산정체(合併算定替)와 통합산정(一本算定)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보통지방교부세의 비교 
(단위:100만엔)

　합병자치단체  통합산정(一本算定)  합병산정체(合併算定替)

모리오카시(盛岡市) 144,144 144,044

기타카미시(北上市)    8,395    9,138

ひたちなか市    5,099    5,320

미토시(水戶市)    4,987    5,801

가시마시(鹿嶋市)      959    2,027

아키루노시(あきる野市)     3,372    4,257

이이다시(飯田市)     8,674    9,249

사사야마시(篠山市)     5,136    7,178

자료 :(自治省財政局『平成11年度　地方交付税等関係係数資料（市町村分）』으로부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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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합산정과 합병산정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시와 차이가 거의 없는 

곳이 있다. 합병산정체에 대한 과대한 기대는 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합병 후의 재정운  포인트로서 통합산정을 기초로 하고 그것을 재정기준으로서 일반

재원의 기초재정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병특례채 중에서 새로운 시정촌 건설사업에 근거한 사업채는, 기채충당율 95%, 

교부세산입율 70%라고 하는 사용하기 쉬운 기채임에 틀림이 없다.7) 상술한 교토부

(京都府)의 단고(丹後) 지방의 6개 정촌(町村), 즉 미네야마초(峰山町), 오미야초(大宮

町), 아미노초(網野町), 단고초(丹後町), 야사카에초(彌榮町), 구미하마초(久美浜町)의 

경우, 합병 후 10년간 표준전체사업비는 약 383억엔, 그 중 95%가 기채인 364억엔, 

보통지방교부세가 70%인 255억엔이 산입되고 있다. 

즉, 10년간 평균적 투자를 한다고 할 때, 1년간 36억엔의 기채가 인정을 받아 그 

중 70%는 교부세로 교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덧붙여 설명하면 이 6정촌이 

1998년도에 발행한 기채액은 33억 3,870만엔 (『시정촌별 결산상황조』에 근거)으로 

이것을 다소 상회하는 기채가 된다. 

또한, 이 건설사업을 후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의한 지원 조치가 있게 된다.8)  

그 주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촌합병 지원재정조치로서 이는 앞에서 설명한 재정조치에 추가하여, (1)

세제상의 특례조치로서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동 

기간에 과세면제 특례를 창설(법안 제출필), (2)시정촌합병을 추진하는 체제정비비용 

보조금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의 합병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3)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실시하는 합병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조치로 합병시정촌 일체화

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 기채와 교부세조치에 의한 지원, (4)공 기업에 

향을 주는 재정조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구체적인 지원 조치의 사례로는 13가지로 정리된다. 그것은 ①도로 정비, ②

지방 버스 보조사업, 항만개수사업, ③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 ④주거환경의 정비, 

⑤공원·녹지의 정비, ⑥폐기물처리 대책 추진, ⑦상수도정비 사업, ⑧하수도정비, 

⑨소방·방재·국토보전의 추진, ⑩보건·의료·복지의 충실, ⑪교육의 충실, ⑫산업

7) 이 건설사업에 향을 미치는 합병특례채의 발행 가능한 금액의 계산은 총무성 홈페이지에 

그 양식이 있어 해당 시정촌명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계산이 간단히 해결된다.
8) 이 지원 조치는 2001년 3월28일에 제1회 회합을 연 시정촌합병지원본부(본부장총무대신(大

臣), 본부원이 각 부처의 부대신(副大臣))에 의한 것임. 모두 2005년 3월까지 합병한 시정

촌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부터 합병 중점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대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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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흥, ⑬연계·교류에 의한 열린 마을조성 등이다.

이 합병 지원사업의 일람을 보면 시정촌합병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도로, 터널, 교량 등이다. 또 폐기물소각로의 폐기 해체·신설 사업, 상하수도사업, 

지역용수의 정비, 광역농도나 일반농도, 농촌진흥 종합정비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

진되게 된다. 이러한 보조사업에 합병특례채를 조합시킨 건설사업 중심의 새로운 시

정촌 일체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시정촌 건설계획의 재정계

획에 있어서 이들 합병특례채에 관련되는 사업의 선정,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우선순

위 부여가 중요하다. 장래 원리상환의 고려와 일반재원의 대응력 범위 내에 이들 투

자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성한 투자적 사업으

로의 유도책을 지역이 장기적인 재정적 역량에 맞춘 사업 범위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시정촌 건설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견고한 사업계획의 합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투자적 사업에 편중되어 있

는 것이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장래적으로 인건비 중심으로 경상경비의 유사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의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교부세가 통합산정 되고 다른 유사도시와 

같은 수준까지 감축), 건설사업 중심형의 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9)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정촌(町村)의 재정수요가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

이 있어서, 보통지방교부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단계보정

을 하고 있다. 이것은「공평성 확보」,「정치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경비이

다. 주민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규모 정촌(町村)의 존속을 유지해 왔다는 관점

에서 재정자금의 비효율적 투입이었다는 다소 일방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구규모가 작은 시정촌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

지게 된다. 이 문제는 시정촌합병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1,000시정촌이라고 하

는 수준에까지 진행되어도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과소(過疎)산촌이나 이

도(離島)등, 합병 상대가 충분히 없는 곳이 결국「합병 곤란지역」으로 남기 때문이

다. 이러한「합병 곤란지역」의 정촌(町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필

요하게 된다. 첫째로는 현재의 지방교부세를 다소 축소하는 것으로서 중기 재정계획

을 책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역활성화 시책이나 복지·보험시책의 전개를 강구하는 방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축소 폭은 명확하지 않으나, 10개년으로 20% 정도 축소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는 지역에서 이주해 나간 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을 

9) 정책적 우선순위의 부여 방법 및 기준은 3가지로 주민의 니즈, 사무사업의 정책목표의 명
확성, 국제적 기준 혹은 내셔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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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하게 된다. 고향지원기금 구축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부를 기금으로 하는 것도 이미 여러 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Ⅳ. 일본의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앞서 검토된 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체제개편을 통한 자치단체

간 통폐합은 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이며 이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의 방향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과 유사한 방

향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방분권이 정착된 선진국들의 자치단체들은 

부유한 자치단체가 가난한 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돕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발달

되어 있다. 전술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의 경우, 레지옹간 불균형 시정기금(FCDR)

을 활용하여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사례나 스웨덴의 평형교부금과 

같은 자치단체간 수평적인 재정이전 제도를 통하여,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있는 사례

나, 독일의 재정력이 높은 주에서 출연금을 징수하여 재정력이 낮은 주를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 운  등은  선진국의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재정조정제

도 활용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10)

그러면 여기서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일본의 사

례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기대효과가 단기

간 나타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합병에 의한 스케일 디메리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물론 일본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부세 합병산정 특례와 같이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메리트를 조정하는 데는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둘째, 합병에 따른 또는 합병을 지원하는 재정조치가 필요하다. 즉 특별교부세 지

원이 필요한데 합병에 의한 관련 시설 정비나 인프라 정비, 공공요금 격차시정, 공채

비용 부담 격차시정 및 공공기관의 경  건전화 등 지원을 위한 포괄적 조치가 필요

하게 된다. 또한 합병 이행 경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본의 사례에서와 

10)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 연구 및 검토 대상으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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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전산시스템 통일 등의 경비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새로운 지방교부세 산정의 특례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합병산정체

나 통합산정의 사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합병 후 일정 기간(10년 동안) 동안은 합

병 이전의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이 기간 경과 후부터 단계별로 격변 완화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새롭게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 통폐합된 자치단체의 경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건설사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건설 사업에 합병특례채를 충당하게 되는

데 원리상환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조정수요액에 산입하고 사업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병특례채로 충당할 것을 인정하는 등의 특례가 요구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합병특례채의 대상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대상 선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교부세의 합병 보정에 의한 포괄적 재정조치를 들 수 있다. 이는 시,

군의 통폐합 등에 따른 기본구상이나 시스템, 네트워크,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이나 

주민부담 수준의 격차 시정 등에 있어 필요한 재정 조치가 포함된다. 물론 이 과정에

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와의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현

재의 광역자치단체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지원이며 만약 현정부가 검토하고 있

는 5+2광역경제권과 같이 초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되는 경우는 검토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일본의 도주제나 독일의 연방제와 같은 별도의 개편 방향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개편 방향은 향후 제도 개편의 방침이 설정되어 있

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이 주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일본의 사례만

을 검토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합병 이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대

한 기대 효과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연구를 금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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